
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에 의거 우리 

의회 직장가입자(의원, 계약직)에 대한 건강검진대상자를 안내하오니, 2016. 12. 31

일까지 건강검진을 모두 수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가. 검진대상자 : 19명(의원 16명, 계약직 3명)

         나. 검 진 기 간 : 2016. 12. 31일 까지(상반기 권장)

              - 2차 건강검진 : 2017. 1. 31일 까지(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)

         다. 건강검진 분류

검진종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 검진

검진대상
· 사무직(2년에 1회)

· 비사무직(매년)

만 40세(1976년 출생직원)

만 66세(1950년 출생직원)

·위암:2년주기,1976.12.31.이전 출생직원
·간암:6개월주기,1976.12.31.이전 출생직원
·대장암:1년주기,1966.12.31.이전 출생직원
·유방암:2년주기,1976.12.31.이전 출생직원
·자궁경부암:2년주기,1996.12.31.이전 출생직원

인원수(명) 19 0 0

비용부담
공단 100% 부담

(수검직원 부담금없음)
공단 90%, 수검직원 10% 부담

(자궁경부암 – 공단 전액부담)

검진유형 필수검진 선택검진

검진기관 전국 19,107개 병원 (강남구 318개 병원)

         라. 검진시 유의(참고)사항

            1)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2016.12.31일 까지 반드시 수검완료

               ※ 미수검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.

            2) 2차 검진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수검자는 반드시 2차 검진 완료

            3)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

“주민을 위한 열린의회, 정책의회!”

강 남 구 의 회

 수신 김광심 의원 외 18명

(경유)

 제목 2016년도 직장가입자(의원, 계약직) 일반건강검진 실시 안내



붙임  1. 건강검진 대상자 1부

2. 2016년 일반건강검진 기관(강남구) 1부. 끝.

강 남 구 의 회 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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